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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정책과 실천에 그 관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현장 실천가들의 문화적 역량강화에 역

점을 두고 연구와 실천을 수행해왔다.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론’은 외국인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 순

응하고 적응을 돕는 실천론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문화 역량강화는 그들이 당하는 차별과 그들을 억

압하는 한국문화와 제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영국에

서 사회복지실천개혁의 배경으로 발전된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서 사회정의와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반-억

압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의 한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근

로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인터뷰를 기초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유형과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실천방법을 분석하고 반-억압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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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와 결합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경쟁력은 개

방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이동을 가속화시켰다. 세계화에 부응하여 국가는 근로자의 이동, 즉 “인간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human capital)(Khadria, 2001)의 흐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에 관심을 갖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한국정부도 이주민에 관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1998년 30만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은 2017년 약 205만 명으로 급증하였고(통계청 2017), 이 중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597,783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약 29.2%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17).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의 증가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1993년부터 적용해오던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 고용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강구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인권증진에 관한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정

책과 실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책과 실천의 시각에서의 최근 연구 실태를 간단히 

검토하면, 실천보다 정책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정책의 테마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통합 정책방안

(김태희, 2014), 정책비교(김재원, 2006), 고용 및 관리정책(김환철, 강창민, 2001) 인권실태와 대책

(설동훈, 2001, 2005), 정책갈등분석(전영평, 한승주, 2006), 권리갈등에 관련한 정책갈등(한승주, 

2010), 파견근로자와 비교연구(권종욱 외, 2013), 지원제도와 복지권(황미경, 2010) 등이 있다. 한편 

사회복지실천 연구는 정책과 비교할 때 다소 미흡하며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활동하는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문화적 역량(이병준, 2007; 민성영, 2008; 

최원희 외, 2008, 최혜지, 2011), 문화적 역량강화의 교육(이재경･이주재, 2012; 강방글･이영선, 

2013), 그리고 문화적 역량척도 개발(노충래･김정화, 2011; 김찬호, 2011)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

화적 역량강화에 의한 실천론은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강화에 편중되어 있으며 실천가들이 가지는 

특정집단에 대한 정형화된 이해와 지식의 위험성을 인식론적, 윤리적, 존재론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연구(김기덕, 2011)도 있으나 이 또한 소수에 불과하다. 

문화적 역량강화에 편중된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를 상대로 원조전문직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

에게 문화적 역량의 능력을 강화하라는 요청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문화를 수용하

고 적응해야 하는 외국인이주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창출

해야 하는 실천가의 경험이 외국인이주자의 적응 및 성장에 도움을 주기에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은 

중요하다(Lum, 2005; 신성자, 2013). 또한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론’은 외국인이주자들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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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에 순응하고 적응을 돕는 실천론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역량강화에 기

반을 둔 실천론은 외국인이주민들이 직면하는 차별과 억압 및 이의 작동기제가 되는 한국문화와 제

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실천론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문화적 역량강화 실천론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정책과 제도 등의 거시적인 변화와 미

시적인 수준에서의 개인 의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반-억압적 실천(anti-oppressive practice: 이후 

AOP표기)의 관점을 결합하는 사회복지실천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실천가들이 AOP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필요성은 더욱 가중된다. 최근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차별의 경

험이 있으며 차별의 발생은 약 38.3%로 직장과 일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거리나 동네, 상점 등 생활주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정책연

구원, 2013). 또한 노동현장에서 신분불안, 과다업무, 노동착취, 임금체불 등의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문화,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김태희, 2014; 김안나·최승

아 2017). 다문화시대에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외국인근로자들

이 직면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OP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사회불평등, 사회정의 및 인권에 관련된 사회문제들이 전면 부각됨에 따라 불평등 완화와 사회

정의 실현은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중요한 실천과제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AOP의 이론적 자원과 원

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사회복지실천을 적용하는데 있어 “반억압적 

실천”(AOP) 이론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가 혹은 ‘유용성’이 있는가에 질문하고 이에 답

하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AOP는 외국인 근로자의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를 다양한 사회적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접근한다는 

점에서 적합성을 가진 실천론으로 인정받고 있다(Sakamoto, 2007; Danso, 2009; Parrot, 2009). 이는 

AOP가 개인적이고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미시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거시적 수준인 정

책과 사회체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실천론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학계에 의미있는 시사점과 함

의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논문의 2장은 AOP의 개념적 설명

을 시도하고 3장에서는 AOP의 적용이 가능한 현장의 경험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담론분석의 

방법론을 기술한다. 4장은 현장의 담론을 분석한 조사결과를 해석하고, 5장은 AOP 적용가능성에 

관한 함의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실천가가 직면한 딜레마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AOP의 유용성에 바탕한 실천이론의 적용가능성 및 한계를 살펴보고, 6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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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OP의 정체성: 개념과 원칙 

영국의 급진사회복지실천(radical social work)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AOP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

인의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체제의 적응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의 접근을 넘

어 실천의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양만재, 2016a, 2016b). AOP의 대표

적 이론가인 L. Dominelli는 반-억압실천을 “서비스이용자와 혹은 실천가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회

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회분리(social divisions)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

복지실천의 형태(1993:24)”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AOP의 정체성은 AOP를 구성하는 주요원칙

을 보면 알 수 있다. AOP원칙은 ‘급진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의와 인권’, ‘권력의 편재성과 정치적 

역량강화’, ‘총체적 접근’, ‘위험성을 경계하는 다양성과 연대성’, ‘비판적 반성과 윤리적 실천’, ‘해방

실천: 혁명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실천’ 여섯 가지이며 양만재(2016a, 2016b)는 주요 원

칙 중 특히 사회정의와 해방을 위한 정치실천의 원칙에 주목하였다. 

6가지 원칙의 이론적 지향과 근원을 살피면 첫째, 급진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의와 인권 가치

이다. AOP는 억압을 부정하고 억압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해체하고 변혁을 인간의 존엄성을 추

구하는 “페미니즘적 사회정의관과 인권”(Gray, M et al., 2014)을 중시한다. 둘째, 권력관계에서 평

등성을 중시한다. AOP는 권력의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 T. Parson의 가진자 만이 권력을 소

유한다는 ‘제로섬 권력관’(zero-sum power)에 의한 권력 불평등관을 부정하고 M. Foucault와 A. 

Giddens의 권력관에 기초하여 인간 간의 권력관계는 일방적인 상하관계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권력관계의 방향이나 특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력자

(powelessness)에게도 저항과 반항을 통해서 권력을 소유할 있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정통적인 권력

과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AOP의 권력원칙은 역량강화의 개념과 관계가 있다. AOP의 역량강화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해 실천

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 혹은 재구성하는 주체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Dominelli, 2004). 이러한 점에서 AOP의 역량강화는 실천가들의 문화적 역량, 즉 실천가

들의 문화적 다양성 인식 혹은 문화적 지식에 대한 실천 기술적 접근을 강조하는 문화적 역량강화와

는 차별성을 가진다1). 셋째, 총제적 접근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실천이다. 반‒억압실천이 사회

1) 문화적 역량을 복합적이고 다체계적 능력으로 조명하는 문화 역량강화적 접근은 인간행동에 대해 자신의 가치

와 편견에 대해 인식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클라이언트의 세계관에 대해 이해하며 다문화 실천을 

위한 개입전략과 기술의 발전에 집중한다(최혜지 2011)는 점에서 클라이언트를 원조하지만 권력관계에서의 급

진적 평등을 주장하는 AOP의 역량강화와는 내용적 차별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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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의 현안을 진단, 실천, 결과 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차원성의 맥

락’(multidimensionality of context)에 비추어 사회적 이슈를 사정(assessment)하고 이 사정을 바탕

으로 “총체적 개입”(holistic intervention)의 실천원칙을 강조한다. 이론적 틀은 클라이언트를 이해

하는 데 있어서 계급 범주만으로 사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정체성과 억압의 

다양한 유형 그리고 역동성과 함께 인종, 젠더, 나이, 장애성과 성적 지향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분리

(social divisions)의 범주들이 복잡하게 작동되는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 틀을 도입

한다. 넷째, 위험성을 경계하는 다양성과 연대성의 실천을 강조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지향하는 이

론적 가치인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정하면서 그 다양성이 갖는 분파주의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사회

정의와 인권 가치의 실현을 위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집단주의 즉 연대성 가치를 중시

한다.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정하는 “차이의 포괄성”(inclusionary of difference)의 가치를 표방하면

서 이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배와 피지배,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위계적 권력관계와 억압이 

지속될 수 있는 위험에 주목한다. 다섯째, 비판적 반성과 윤리적 실천은 AOP의 핵심적인 실천이다. 

사회복지실천은 효율성에 의한 관리주의와 법적 절차에 기반한 관료주의적 절차주의, 불평등한 권

력관계와 다양성과 연대성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판적 자기반성, 비판의식, 성찰성, 비판적 

자기분석을 중시한 Freire(1970)와 Schön(1983)의 반성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개념을 심화시

켜 경험 ‒ 반성 ‒ 행동 ‒ 변혁의 연속 과정을 ‘비판적 성찰순환성’의 이론적 틀을 제안한다. 끝으로 혁

명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 실천에 역점을 둔다. 반‒억압실천의 정치 입장은 페미니스트

들이 외쳤던 “개인문제는 정치적이다”(Hanisch, 2006)라는 전제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지배 권력자

의 이데올로기의 작동기제를 비판하였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의 시각을 수용하고 있다

(Baines, 2011a, 2011b). AOP가 지향하는 “실천의 정치”(politics of practice)는 3R(recognition, 

representation, redistribution)로 표기한다. 클라이언트의 자신감, 법적 권리, 자존감을 증대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인정의 유형을 제안한 Honneth(1996)의 ‘인정’(recognition)이론이 내포

되어 있다. 지배 권력자들에게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표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신하

여 실천가들이 지원하고, 집합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옹호 혹은 ‘대변’(representation) 그리고 불평등

한 자원을 평등하게 재분배하기 위한 사회구조를 변혁시키는 ‘재배분’(redistribution)의 실천은 의사

결정과정에 동등한 참여를 중시한 Fraser(1997, 2000, 2003)의 사회정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AOP는 과거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과는 다른 대안적 실천론으로 관점이 뚜렷이 다르다. 

사회복지 AOP의 실천원칙을 전통적인 접근에 견주어서 사회복지실천원칙과 해방론적 접근의 

AOP 실천론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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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통적인 접근의 사회복지실천론과 해방론적 접근의 AOP실천론의 특징 비교

실천 관점 전통적인 접근의 사회복지실천론  해방론적 접근의 AOP실천론 

실천의 수준 미시적 수준: 개인과 가족에 한정 
다차원 수준과 맥락의 복잡성: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세계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 실천가(전문가) 중심/ 전문가 중심 지식 중시
실천가과 주민 함께/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의 

지식 중시

클라이언트 인식
 부족하거나 병리적 존재로서 

대상(objects)으로 가정

주체적인 능력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주체(subjects, agency)로 가정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절차와 통제에 기반한 현상유지와 

심리치유전문가

사회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개인과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전문가

사회문제해결의 접근 

방식
개인의 심리적 치유에 제한

개인 심리적 치유와 사회구조 권력관계의 

변화를 함께 모색

실천의 학습 수퍼바이저(전문가)에 의한 성찰 동료와 슈퍼바이저에 의한 비판적 반성

실천의 목표
사회체제의 유지와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기술, 지식

사회체제(억압적인 사회체제)의 

(대안적인)변화를 위한 기술, 지식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관계
온정주의적/ 상하 위계관계 평등한 동반자로서 연대성 

권력관계 지배관계(power over)중심과 상하관계 인정 권력 공유관계(power with)와 수평관계 중시

정치 입장 정치적 무관/ 중립성 해방적 정치 행위 표방

실천가치

/윤리
사회체제의 적응/ 조건부 다양성

사회적 불의에 도전과 저항, 인권 존중/ 

포괄적 다양성 인정

역량강화 개인 수준의 삶의 통제력 강화
개인과 집합적 수준에서 변화를 위한 비판 

의식, 연대와 평등의 역량제고, 역량상실 경계

외국인이주자들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실천가들의 AOP이론 학

습 및 이를 실천에 옮길 필요성은 더욱 가중된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한국의 외

국인근로자들은 부당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무 중에 

언어적 폭행(21.7%), 여권압류(10%), 근무 중 산재(8.7%), 임금체불(6.7%), 근무 외 상해(4.7%), 신

체폭행(1.7%) 등을 경험했고, 직장생활의 애로사항으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57.7%), 언어소통문

제(42.3%), 생활의 어려움(24.7%), 근로조건과 다른 대우(15%), 폭력행위(11%), 종교적, 문화적 이

질감(10.7%) 등을 들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신분불안, 과다업무, 노동착취, 임금체불 등의 억압과 차

별을 받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문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김태희, 2014). 사회복

지사들은 다문화시대에 즈음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직면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 등의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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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AOP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사회불평등, 사회정의 및 인권에 관련된 

사회문제들이 전면 부각됨에 따라 이 같은 불평등 완화와 사회정의의 실현은 한국사회복지학계가 

해결해야 할 일로 간주되고 있다. 그 해결하는 방향은 AOP의 이론적 자원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사회복지학계는 영국사회를 배경으로 1980년대 등장한 AOP를 다양한 복지실천영역으로 

확대･적용하여 이론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복지실천계에서는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

정이다(양만재, 2016). 본 논문은 기존의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의 접근에서 벗어나 AOP 사회복지실

천적 관점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본 논문은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질적 방법론인 "기록된 텍스트"(written text) 중심으로 한 

“담론분석방법”(discourse analysis methods)을 도입하였다(Bryman, 2012). 담론은 연구의 주요한 

테마들을 내포하고 있다. 담론은 조사에 필요한 초점이 되고, 사회현실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도구가 

된다. 사람의 담론을 인식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실 대응 방식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되

므로 담론분석이 연구조사의 데이터로 활용된다(Gill, 2000). 효과적인 담론분석은 참여자가 행동으

로 이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담론의 데이터, 즉 “해석학적 재고”(interpretative repertories)들 가운데

서 선택하여 분석하는 작업이다(Potter and Wetherell, 1994). 무엇보다 논문의 문제제기에 적합한 

담론을 선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담론은 조사자들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기초로 생산

된 기록물(김안나 외, 2015)이다. 외국인근로자들과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천가들의 현장 경험을 표출하는 이야기(narratives)를 텍스트로 활용했다. 이 자료를 활용한 이유

는 담론의 데이터가 최근 자료이고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조사 참여자로 선택했다는 점

이다. 즉 논문의 목적과 담론분석방법에 필요한 신뢰성(reliability)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의 현실�(김안나 외, 2015)은 여러 국가출신의 외국인근로자 14명과 외국인근로자 지

원기관 실천가 6명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기록했다. 조사 참여자는 한국에 짧게

는 2년, 길게는 20년 이상 체류했고, 또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상위 6개국 출신을 선별하여 조사했

다. 이들을 대상으로 입국 동기, 한국에서의 생활, 사회참여, 자조모임, 사회적 인식 등과 함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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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만족도 등과 경제적 측면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응답을 선별한 담론을 기록하였다. 이

는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달하는 능력을 소유한 참여자라는 점

에서 조사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 실천가의 경우 7년 이상 현장에 활동한 경력자들 

중에서 조사테마에 관련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정보원을 선택했다. 이는 논문

이 제기한 AOP 사회복지실천론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문제에 응답할 수 있는 담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장경험의 인터뷰를 텍스트로 삼아 분석하는 작업은 학자 중심으로 사용한 전문적인 학술적

인 담론에 근거한 분석이 빠질 수 있는 ‘인식론적 보호주의’(epistemology protectionism)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다(Walker, 2010). 인터뷰 중심의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실태에 관한 학술논문과 정부가 조사한 조사 보고서의 텍스트 등을 분석에 필요한 

‘보조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것이다.

분석방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을 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주

요 테마들을 조사하여 분류 데이터를 토대로 코딩 작업을 했다. 코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범주로 

구분했고 주요 테마를 분류하여 ‘테마분석작업’을 했다(Bryman, 2012). 코딩방법은 데이터 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조사테마에 따라 설정된 ‘임시적 코드리스트’(provisional coding list)에 따라 데이터

를 분류하는 하향식 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요 테마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근로자들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가?

2.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3. 사회복지실천가의 문제가 있는가?

이 조사는 사전에 조사된 담론을 토대로 담론분석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이 원하는 데

이터로 활용하는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본 논문은 AOP의 원칙을 토대로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들

과 이를 지원하는 복지실천가와 복지조직의 관리자, 외국인근로자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체

계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의 예비적이며 시험적인 조사라는 점을 미리 밝힌다. 본 논문은 한

국에서 AOP의 시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험적인 연구를 위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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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외국인근로자의 소리 듣기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사회집단의 특성에 비추어 “소수자” 혹은 “주변부” 집단으로 인식되며 

그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전영평·한승주, 2006). A. 

Dworkin과 R. Dworkin(1999)의 개념을 빌어 한승주(2010)는 외국인근로자는 외모와 언어의 이질

성에 의한 차이 그리고 임금 및 고용상태에서 권력의 열세 상황과 배타적 순혈주의가 강한 사회분위

기에서 소수자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설동훈(2005)과 전영평(2006) 도 그들이 권력적, 문화적 

차별을 받기 때문에 소수자 집단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실천 시각의 견지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소수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의 접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차별받는 소수자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의 가

치를 인정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역량을 가진 시민권을 소유한 시민으로서

의 “주체적인 행위자”(agency)로 전제한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그들을 주체적인 행위자로 전제하

여야 인권기반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윤리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제를 수용하

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을 돕기 위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사회정의와 인권 가치

를 실현해야 한다는 윤리적 사명감이 있다는 점이다. 사회정의와 인권 가치를 인식할 때 그들은 차

별, 억압과 배제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동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

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가? 그들은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차별

을 받고 있는데 주요 테마인 ‘차별’범주에 포함되는 ‘하위 테마’들인 노동현장과 일상생활 그리고 제

도적 차별로 분석했다.

1) 노동현장에서 차별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여 그들의 삶이 다소 개

선되었다는 소식에서 만족감을 갖는다. 하지만 그들이 만족감을 갖기까지 여러 가지 소수자로서 체

험하는 다중적인 차별을 당한다. 다만 분석의 편의상 차별의 종류를 나누어 노동현장에서 차별과 일

상생활, 그리고 제도적 차별로 구분되는 하위 테마들을 부각시켰다. 

참여자들은 노동현장에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고 있다. 먼저 임금 차별이다. 한국 사람과 동일

한 노동을 하면서 임금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월 150-160만 원 받는 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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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들은 100여만 원 정도로 받아서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랑 외국 사람이랑 월급 달라요. 일은 똑같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월급 이렇게 하

는 데 외국 사람은 노동청 정해서 그런 월급 나와요. 한국에 다 똑같아 일 많아 힘들어 월급 많

이 올라가 그냥 150∼180만 원 나와. 제가 일 많이 힘들어.”(베트남근로자)

불법근로자인 경우는 30여만 원 더 받지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임금체불이 될 경우 받기가 

쉽지 않다. 쉽게 해고당할 수 있고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불법체류 

근로자가 등록외국인근로자보다 심한 차별을 받는다.

“미등록은 130만원 받아요. 보험 없고 문제는 미등록 사람.”(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이나 그거 너무 많아서 해고나 그런거 언제나 할 수 있고 그거 좀 힘들었어요. 그

래도 미등록보다는 등록으로 있는 게 더 좋아요. 한국 사람은 미등록 사람을 차별 많이 받았어

요.”(필리핀근로자).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은 일한 만큼의 노동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받지 못하거나 일시불을 주지 

않거나 체불도 당한다. 임금지급 착오를 알아도 언어소통 장애로 인해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으

며, 일부는 항의를 통해서 바로 잡는다. 임금체불과 계산 오류도 외국인근로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한국근로자보다 더 힘든 일을 하는데도 한국인은 보너스를 받지만 그들은 제

외되는데 불만을 넘어 차별로 인식한다.

임금 차별만 아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한국근로자와 외국근로자가 함께 할 수 있는데도 외국

인근로자에게만 일을 맡기는 데서 차별을 경험한다. 일의 배분을 결정하는 책임자에 따라 차별의 정

도가 좌우된다. 그들에게는 이직을 위한 선택권은 물론이고 일의 선택권도 거의 없다. 또한 일을 처

리하는 방법도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거나 일의 잘못도 외국인근로자의 책

임으로 돌려 차별을 한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중국 등록 동포)

“회사 옮겼을 때 사장님 나 선택하는 거 아니고 나는 이 회사가 좋아 이 회사 가고 싶다. 그러

면 보내줬으면 좋겠고.”(베트남 등록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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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일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

니까 근데 많이 안 가르쳐주고... 차별은 많죠. 한국 사람하고 외국사람 힘든 일시키고. 부장이 

잔소리할 때도 한국 사람이 잘 못해도 외국 사람한테 내가 잘못해도 이 사람이 했다고.”(네팔 

등록 근로자)

참여자들은 그들이 노동하는 현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인근로자보다 장시간 노동하면서 임금

은 적게 받는다. 소음이 심하고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다 점심시간 30분 쉬고 서서 12시간에서 14시

간을 노동한다. 장시간 노동하면서 일을 서둘러 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이 같은 환경에서 노동하면

서 임금 차별도 받는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처음 올 때 근로계약서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만해. 근데 지금 이런 일은 원래 한

국 사람 하는데 본인 시키는데 월급은 그대로. 월급 안 올려주고 일도 힘들고 일하는 시간 너무 

길어. 14시간 근무해요.”(베트남근로자)

“점심시간 삼십분. 안전교육 받아요. 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 아는 사람들 손 다친 사람 많

아요. 귀도 너무 시끄러워요. 귀마개도 있어. 그래도 시끄러워요. 앞으로 계속 하면 귀가 고장날 

수도..”(인도네시아근로자)

“일 많을 때 빨리빨리 하세요. 그때 가장 힘들어요. 빨리 빨리하면 힘들어요. 한국사람들에

게는 빨리빨리 하라고 안 그래요.”(미얀마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노동현장에서 접근에서의 차별을 당한다. 노동현장의 적응을 위해 기술교육이 

필요한데 교육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기계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 일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

니까 근데 많이 안 가르쳐 주고”(네팔 등록), 우리는 기계도 못 만지게 한다(네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은 기숙사에서 한국인근로자들과 동거인으로서 편안한 관계를 지속하지만 노동 

현장에서의 관계는 외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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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같이 살았는데 같은 기숙사에 방 따로따로 사는데 그때도 잘 놀고, 얘기도 잘 나

누고 해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 차별해요.”(네팔 미등록). 

참여자들은 제도적으로도 노동선택권을 제약받고 있다. 2007년부터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차별

을 내포하고 있다. 

“원래는 옮기려 하면 사장님이 허락해야 다른 회사 옮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일하는데 먼지도 많고 힘들지만 사장님이 얘기했고 사장님이 안 돼요. 그럼 사장님이 사인 안 

해주면 다른 회사 옮길 수 없어요.”(네팔근로자)

퇴직금 지급도 거론했다. 퇴직금은 행정 처리로 인해 출국 이후에 수령한다. 귀국 이후에 받는 퇴

직금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국에 다시 올 수 없고 전화

도 해도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네팔근로자). 또한 국민연금도 내국인처럼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고용허가제가 아닌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워킹 비자를 받은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한다. 일부 참여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황도 거론했

다. 가족부재는 안정된 노동을 어렵게 하는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간주된다.

“세계적으로 어디가든 사람들이 내가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있으면 내 가족 데려올 수 있어

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외국친구들 중에서 이거 우울증! 그런 거 많아요. 지

금 사람들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역에만 5~6명?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신과 가서 약 먹고 

있어요. 네팔 사람들!” (네팔근로자).

2) 인간관계

참여자들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비롯한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유형을 밝혔다. 다수 참여자들은 본

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교류는 SNS의 도구를 활용했다. “일주일에 3~4번 가족들과 연락해요. 베트

남 인터넷 있어. 채팅 한국말 카카오 있어. 카카오톡, 스카이프 주로 일 마치고 저녁에 그냥 쉬고 채

팅”(베트남 등록1)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주말을 이용하여 동족과 만나 

즐거운 시간은 갖는다. 때로는 같은 처지에 있는 타국 출신들과 만나지만 언어장벽 때문에 지속하는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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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일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얘

기해요. 특별히 친하게 된 이유는 없고 같은 나라라서 친해요”(베트남 미등록).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이중적인 평가를 한다. 한국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여 좋은 경험을 하였던 다수 참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원치 않는 참여

자도 있다. 다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주의 입장에 따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소수는 언

어장벽과 장시간의 노동조건에다 주말에 시간적 여유의 부재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저는 한국인들이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친구 제가 안 하는 거죠. 일부러 만나자고 할 때도 

저는 안 만나요. 그.. 뭐라고 할까요. 식구들이나 저랑 마음 같은 이 정도밖에 안 만나요... 기분 

나빠서는 아니지만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 시간에 저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해야 할 이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인권일 하려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해주려고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늦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

려요.”(미얀마 결혼이주남성) 

참여자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이용해서 그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동료들과 타국의 근로자

들과 대화 기회를 갖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여가활동과 언어 외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학습의 공간이도 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센터에서 만난 형들하고 상담해요.. 많이 있어요.. 네팔 사람, 인도네시아. 

직장동료보다는 센터 형들하고 더 의지하면서 지내요..”(네팔 등록)

“아무래도 배우려면 돈을 너무 많이 들어요.. 조금은 저렴한 비용에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

요.”(중국동포 여성)

3) 배타적 순혈주의와 부정적인 노동 편견 

참여자들은 언어를 통해서 폭력을 당하는 수준이다. 한국근로자가 경험할 수 없는 언어폭력에 고통

을 겪는다. 언어 때문에 욕을 듣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반말은 예사로 듣는다는 것이다. 가장 참기 

힘든 말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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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이 너무 많고 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말할 때마다 욕 나오고... 야 ‘개새끼야’ ‘시발’ 이

런 거 막 나오고. 그것도 뭐 욕은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건 조금 참아야죠. 내 나라 아니니까 남

의 나라니까.”(네팔근로자)

“그때는 제일 큰 욕이 미얀마 가라...” (미얀마근로자)

참여자들은 문화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는 언어소통이다. 차이를 넘어 차별을 당하는 언어 이외에

도 생활세계에서 차이를 실감했다. 날씨와 음식 그리고 신체접촉에서 한국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이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는 춥고 진짜 힘들었어요. 음식도 제가 잘 먹는데 한국 처음이니까 음식이 너무 맵고 

진짜 입에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문화 좀... 말이 다르니까 한국에 한국 사람들 농담할 때 머리

를 만지거나 때리거나 그거는 보통인데 필리핀은 진짜 큰 문제에요. 머리 때리면 너무 나쁘고 

이러니까 그것도 좀 힘들고...”(필리핀 결혼 이주 남성)

일부 학자들은 한국인이 단일민족의 신화를 공유한 영향으로 형성된 “배타적 순혈주의”가 소수

자 집단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낳는다는 진단을 한다(오경석, 2007; 한승주, 2010). 참여자들은 학자

들과 달리 이를 교육과 생활환경에서 찾는다. 초중고 학교에서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교육부

재, 이민족과 함께 사는 사회 환경 부재가 배타적 순혈주의를 강화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 사람

들 다수는 가난한 노동자를 대하는 차별하는 편견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 학자들은 한국

인의 외국인근로자 차별의 원인은 배타적 순혈주의에 무게를 두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은 배타적 순

혈주의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과 동남아시아 인종의 차별과 가난한 노동자의 편견이 작동되고 있음

을 언급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교육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한 시절 중간에 외국인들이 몇 년 전에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

하고 그때야 처음으로 보는 거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외국인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외국인이라고 종교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유독 대부분 외국인 동남아시아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난하게 살고 

밖에 가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니까 이 친구가 좀 깨끗하게 잘생기게는 다닌 적이 없죠.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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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싸고. 그래서 싼 거 입고. 힘드니까 머리도 못 감고 이렇게 보면 좀 꺼칠꺼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처럼 인간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을 

항상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미안마 결혼이주 남성)

중국 출신 한족 근로자들은 다른 외국인과 다른 또 다른 차별인식을 갖고 있다. 같은 동족인데 외

국인근로자와 다름없는 차별에 불만을 표출한다. 같은 동족이면 왜 차별하는가를 묻고 있다. 

“처음에는 울분을 참아야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어린 사람들이 반말, 욕설을 

쓰는데도 참아야 해서 서러웠어요. 중국 같았으면 주먹으로...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종 차별의 경험을 할 때 가장 서러워요.”(중국 동포)

“또 재일동포와 재미동포와의 차별이 있어요. 똑같은 동포인데 왜 차별해요?”(중국 동포)

2. 사회복지실천가

1) 인권과 자조 가치를 중시하는 실천

참여자들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이 지향하는 원칙을 인권보장이라고 밝힌

다. 노동기본권에 초점을 둔 인권보장이고 상담과 여타 언어교육 등의 실천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인권신장을 지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 노동권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구요. 그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지요”(민간인센터장). 

노동기본권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행복한 삶”과 “문화적 

삶”을 추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가치도 실천하고자 한다.

자조(self-help)의 가치도 일부 참여자들이 언급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권리를 

신장하는 운동을 주도하도록 실천가들은 그들과 ‘함께’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혀 자조와 연대 가치를 

시사했다. 하지만 단체별로 연대하는 행사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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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한 것은 외국인근로자 당사자가 운동을 주도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죠. 그렇다고 한국인 활동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 활동가는 한국인으로서

의 장점을 가지고 이주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위해 작게는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교육, 이주활동가교육 등을 진행하고,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연대회의, 전 이주민 활동

가 대회 등을 꾸리고 진행하고 있지만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주노조도 취약하기는 마찬가

지이고, 각 지역의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노조로 조직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도 외국인근

로자들의 여건상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민간기관국장)

2) 차이인정과 동일한 소비문화

외국인근로자처럼 실천가들도 문화차이에 따른 언어장벽에 직면한다. 참여자들은 언어로 인한 소

통 장애에서 비롯되는 임금차별과, 생활영역에서 음식과 식생활 방식에 차이를 최소화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참여자는 우리문화가 존경받으려면 그들의 문화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려 한다. 또한, 문화적 역량의 필요성을 중시한

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한국인이 이슬람교의 라마단을 알리는 수단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포하

는 활동을 전개한다.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분들은 식사를 손으로 직접 드시잖아요? 세면대를 직접 

해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그 예배할 곳을 마련해주거나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우리한테는 우

리 문화가 있고 우리 종교가 있듯이 우리 문화와 우리 종교가 존중받아야 되듯이 그들에게도 그들 

문화 그 종교가 존중되어야 된다.”(민간기관위원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문화에 동화되는 현상도 포착한다. 젊은 세대의 근로자들은 한국 젊은이

들의 생활과 소비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대표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세대가 달라졌다. 10여 년 전에는 우리

가 돈, 고향에 돈을 보내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그래서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기숙사에 모여서 

밥 만들어 먹고 같이 고향 노래 부르고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저기 한국 사람들이 가는 클럽

가고 팝에 가고 그래서 돈을 써 버린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나이키 운동화 신고 

살고 뭐 이런다. 많이 바뀌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른 한국 젊은이들이 누릴 것

들을 내가 공장에서 일 하지만 이렇게 같이 누리고 산다는 거죠.”(공공기관센터장)



한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반-억압 실천(Anti-oppressive practice)의 적용가능성 연구 263

3) 당사자 중심 치유실천과 적극적인 옹호실천의 이분화

참여자들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자조 가치를 실현 방법을 선택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다. ‘센터 중심의 실천’에서 ‘자국민 

중심의 실천’이다. 

“체육대회, 음악회 같은 행사를 처음에는 센터가 주도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원래 국가 커뮤

니티에서 주도를 해요. 저희는 그거를 지원해주고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죠”(공공기

관팀장). 

일부 센터의 실천가는 자조모임을 실천하지 않고 상담에 역점을 둔다.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

한 교육을 받고 훈련도 한다.

“저희가 상담, 여러 가지로 임금 체불부터 시작해서 출입국 체류, 그리고 법률, 법률에는 근

로기준법, 민법이나 분쟁, 여러 가지 분쟁, 그리고 폭행이나 사망,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써 

상담하고 있어서 거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전반적인 생활에 봉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공공기관 상담사)

외국인근로자들의 주요 민원 사항인 임금 체불은 사정작업을 중시한다.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

트가 처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체 고용주가 취하는 입장에 따라 실천방법을 선택한다. 사정주요 대

상은 사업체가 처한 경제적인 상황과 그 대표가 임금 체불에 대한 태도에 무게를 둔다. 체불할 경제

적 조건이 아닌데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와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구분하여 실

천방향을 결정한다. 그 결정하는 전략은 실천가들이 그들과 함께하거나 독립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실천한다는데 업체와의 접근 방식은 사업체와 대립하는 

‘투쟁전략’보다는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연성전략’을 선호한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미등록 외국

인근로자일 때 참여자는 클라이언트의 불안을 덜기 위해 혼자 옹호한다.

“저희는 상담하면 사건을 받아서 저희가 다 처리하지 않아요.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많은 한계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동부 조사받으러 갈 때 한국말 

잘못하기 때문에 사장하고 부딪히면 말에서 밀리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미등록이기 때문에 어

떤 기관에 간다는 게 불안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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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든요. 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사장하고 임금을 안 줘서 사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다 의견을 물어보고 해요.”(민간기관위원장)

참여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관계설정에서 평등한계를 지향하지만, 언어장

애와 한국문화를 이해가 부족한 약자임을 감안하여 실천가 중심으로 실천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실

천가 주도하는 실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다. 

“한국 활동가와 이주민들 사이에 권력관계는 그렇게 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기

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활동가들이 외국인근로자분들한테 반말을 쓰지는 않죠. 활동가

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인이 주도해서 모든 거를 해결하면 그게 더 강화되죠.”(민간기

관국장)

“최대한 이제 수평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문화

적인 거를 따라서 한국말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너무 힘이 없는 사람한테 ‘당신이 전부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지향하지만 수

평적인 관계들을 확실하게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지만 너무 힘이 없는 사람한테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안 움직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구요. 뭐 한발이라도 앞서

서 상담원은 한발이라도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종교기관국장)

NGO출신의 참여자는 클라이언트 상담 중심의 실천을 넘어 ‘적극적 옹호’ 실천에도 개입한 사례

를 소개한다. 노동이주를 위해 작업장과의 계약을 필수로 요구하는 고용허가제 하의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도가 부여하는 법적 한계를 넘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파업을 주도하여 노동법을 위반한 클라이언트가 실형을 받

을 위기에 처했을 때 참여자는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상대로 기자회견과 서명활동을 통한 

옹호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고용허가제도의 사업장변경에 관련된 제도 결함을 시정하기 위

해서 체계적 옹호와 시위 등의 집합행동에 전개한다. 정치활동을 한 것이다.

“파업을 지도했다고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실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와 관련된 거를 해결할 때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검찰청, 경

찰서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뭐 출입국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국제단체의 서명을 받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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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하고 ILO에 제소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재작

년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의 지침 개정을. 그때 이제 연대를 만들어

서 뭐 같이 노동부에 관련 되서 뭐 압박투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토론회를 한다거나 

집회, 시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했죠. 이런 부분들까지 솔직히 하죠.”(민간기관국장) 

4) 실천의 난제들

외국인근로자의 삶을 돌보는 참여자들이 직면하는 주요한 과제는 차별과 문화 차이 그리고 고용허

가제도 등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천가들은 난제에 직면

한다. 

첫 번째, 실천과정에서 실천가들이 소속한 기관들 간의 경쟁적 직무환경이다. 기관별로 실적 경쟁

체제가 도입되어 있다. 기관 간의 실적 위주의 평가를 통해서 실천가의 직무를 평가하는 관리체계이

다. “이제 경쟁체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실적으로 따지면 맨날 꼴찌예요”.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효

과’와 우수기관 평가받기 위한 ‘실적 쌓기용’ 결과 간의 갈등에 직면하는 조건이다. 두 번째 실천가들

은 외국인근로자들 대상으로 상담 위주로 활동을 전개하지만 상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의 장벽

에 직면하여 좌절하는 실천적 환경이다. 제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영혼 없는 업무처리”

라는 말로 대변한다.

 

“상담에서 상담이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법과 제도에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담원

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내담자가 아무리 절박해도 법과 제도에 막혀 있는 부분들 그리

고 이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 상담원들 좌절하죠.”(공공기관센터장)

실천가들은 외국인근로자와의 소통에서 언어 장벽도 있다. 외국인근로자들 가운데 한국어가 능

통한 외국인과 통역자의 도움을 받지만, 참여자는 소통이 여전히 실천가들에게 어려운 과제로 간주

한다. 언어의 장벽은 외국인근로자와 실천가에게 동일한 난제이다.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하여튼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언어소통이 된다고 할

지라도 그들과 만나기도 쉽지 않다. 참여자는 외국인근로자들과 만남도 어렵다고 한다. 긴 노동시간

이 많고 휴식시간이 부족한 조건이다. “거의 뭐 심하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24시간 일하다시피 하는

데 시간이 없는 거죠”. 이런 삶의 조건은 실천가와 그들 간의 순조로운 대화를 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266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외국인근로자를 돕는 실천가가 직면하는 또 다른 고충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실

천활동이다. 불법근로자를 상대로 그들의 인권보호를 해야 하는 고충이다. 정부에서 등록근로자 검

거활동을 펼칠 경우 실천가들이 제도 위반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갈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실천원칙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신장이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도는 외국

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 직업선택과 최저임금

과 연월차 수당,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이 노동계약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천가의 

노동권 인식은 노동선택의 자유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근로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주를 위한 제도이기에 국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제도를 위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고용허가제도에서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실천가들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

“외국인근로자들도 자유롭게 사업장 이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한국에 왔으면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데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미등록근로자 들을 범죄자로 모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 미등록을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가가 통제하고 싶

으면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근로기

준법을 지켜라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고 있을 때 더 

이상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이제는 근로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닌 거예요.”(민간기관위원장) 

Ⅴ. 함의: AOP 적용가능성

1. 사회복지실천가의 딜레마 

‘원조 전문직’(helping profession)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

천원칙으로 사회정의와 인권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남기민, 2011, p.109)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수의 조사 참여자들은 사회정의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회정의 실현을 뜻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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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대하는 뜻을 전달했다. 인권의 가치는 사회정의 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노동기본권

의 증대에 집중된 인권실천을 표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당사자 중심의 상담과 조직화

를 통해 자조능력을 증대하는 역량강화의 실천을 인권가치의 실천과 결부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들

은 사회정의와 인권가치 실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천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가에게 부여된 ‘사회정의와 인권’의 원칙은 실천과정에서 직면하는 딜레마이다. 실

천가들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내국인과 평등성에 입각해서 사회정의와 인권 즉 노동기본권 가

치를 실현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구한다(IFSW, 2000, 2014). 고용허가제도가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노동권 이동의 제한과 단체행동권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인 권리를 실

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등이 내국인

에게 적용되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설동훈, 2005, p.54; 한승주, 2014). 

‘영혼 없는 실천가’로 인정하기까지 한다. 한편으로 실천가들은 원조 전문직으로서의 인권과 사회정

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차별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

건에서 그들은 쉽게 소진될 수 있는 조건에 있다. 실천가들이 불법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실천할 경

우 사회경제적 지위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UN인권

선언(UN, 1948)의 가치 실현과 동시에 실천가는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하는 ‘국가적 딜레마’에 직면하

게 된다. 

실천가들이 직면하는 가치실현의 딜레마는 옹호 실천에서도 마주친다. 실천가들은 외국인근로자

의 주요 민원사항인 임금체불은 사정과정을 통해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협상 전략을 선택하고 

일부 소수 활동가는 사회운동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명분옹호’(cause advocate)를 외국인근로자

와 함께 개입하기도 한다. 다수의 실천가는 임금체불해결을 위한 개입은 적극적이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옹호활동 즉 정치적 활동은 소수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존엄과 가

치를 추구하고 그들의 합법적 인정과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가치옹호집단”은 중소기업

의 경영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 추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부수적으로 여기는 기업의 

“사익옹호 집단” 즉 중소기업중앙회 혹은 경제단체집단과 갈등관계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부는 소수자의 인권차원에 대한 배려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갈등이 위험한 수위에 이

르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의 복지기관에게 위탁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조

정을 위한 관리주의’로 대응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도 있다(한승주, 2010).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는 차별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의 규제조항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



268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회실천가들은 제도적 규제조항 때문에 제도 변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개입을 해도 변화의 효과를 거

두기 힘들다는 “효능성”(efficacy)의 부재로 좌절감을 경험하고 옹호를 위한 정치적 실천에 외면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한편으로는 사회정의와 인권의 가치실현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제도변화

를 모색하는 정치적 실천에 직면하거나, 또 다른 한편의 정치적 실천해도 변화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좌절하여 정치적 실천을 외면해야 하는 선택의 갈등과 마주친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개인 중심의 심리적 수준과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거시적 수

준의 정책 변화를 위한 ‘통합적인 실천’(integrative practice) 즉 ‘이중적 실천’에도 직면한다. 일부 참

여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상대로 개인의 내적 역량 즉 언어와 적응능력 증대를 위한 상담중심의 실천

만으로 한계에 직면하여 “영혼없는 실천”을 한다고 밝혔다. 다른 참여자들은 고용허가제도의 모순

에 직면하여 제도변화를 위한 “명분 옹호”를 위한 정치적 활동에 적극 개입하는 소수 실천가들도 있

다. 또 다른 실천가는 제도변화를 위한 활동은 외면하거나 관심이 없고, 외국인 근로자가 처한 고충

이나 민원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통한 치유나 노동현장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는 활동에만 주력한다

고 밝혔다. Dominelli(2009)의 사회복지실천의 ‘접근’(approaches)모델에 따라 해석하면, 전자는 ‘해

방론적 실천접근’에 근접하고 후자는 ‘치유적인 접근’이나 ‘현상 유지 접근’의 실천유형에 근접한다

고 할 수 있다. 실천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노동현장에서 요구하는 노동조건에 잘 적응 순응

하기 위한 업무수행역량과 내국인 근로자등과 만남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억압에서 극복할 수 있는 

자존감 증대를 위한 역량강화를 실천해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도의 결함

을 비판하고 제도에 저항하고 그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위해 개인이 아닌 조직화를 통한 집단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도 실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한국 노동현장의 

체제에 잘 적응하도록 개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대를 제약하는 제도 변화를 

위해 ‘통합적인 실천의 전문직’(profession of integrative practice)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도전해야 

하는 복지현실에 직면해 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다중적인 차별’(multiple discrimination) 혹은 '다중적인 억압의 망’(web of 

oppression)의 문제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들과 그 집단을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인종, 임금, 언어, 문화 그리고 제도적 

차별을 당한다. 차별은 인간에게 불이익, 고통, 고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억압의 주요 근원이기도 

하다(Thompson, 2001). 그들이 당하는 차별은 다양한 억압형태를 유발한다. Young(1990)이 주장하는 

5가지의 억압의 형태를 경험하는 클라이언트들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

은 노동현장에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 노동을 하면서 저임금을 받는 ‘임금 착취’(wage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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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당하고, 순수혈통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그들은 주류에서 배제되는 ‘주변화’(marginalization)를 경

험하고, 고용허가제에 따라 노동이동권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이동 권한이 거

의 없는 ‘무력성’(powerlessness)과 마주 대한다. 그들의 문화 또한 한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표출되

기보다 이상한 문화로 낙인찍어 ‘타자화’(othering) 되거나 혹은 한국문화에 동화되는 ‘문화제국주

의’(cultural imperialism)를 체험하기도 한다. 노동현장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그들은 물리적 공격 

즉 ‘폭력’(violence)에 노출되어있는 클라이언트와 만나야 한다. 이같이 다양한 억압의 형태와 복잡

한 이해관계의 상황에서 실천가들은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사회정의와 인권을 증대시키는 원조전문

직의 역할을 수행해야 환경적인 조건에 처해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접근과 차별화된 

사회복지실천의 접근방식을 선택해야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배타적 순혈

주의”가 생산하는 편견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윤리적 실천”(ethics work)(Banks, 2016)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성을 실현해야 하는 윤리적 책무

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천가도 배타적인 순혈주의에 영향을 받아 소수자를 평등하게 관계를 맺

기보다 가난한 국가에서 온 불쌍한 외국인근로자로 바라보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권위주의적 혹은 

온정주의적 태도의 전환을 위한 비판적 반성에 직면한다(한승주, 2010). 수평 관계에로 지향하는 태

도를 견지하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실천가는 자신이 소유한 의식과 가치와 

지식 그리고 실천결과 등에 관한 자기평가, 동료와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그들은 외국

인근로자의 인권을 증대하고 차별과 억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함께 윤리적

인 실천”을 해야 한다는 사명과 함께 복지현장은 신공공관리와 절차주의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직무환경을 외면할 수 없는 ‘실천의 조건’에서 갈등하고 있다.

2. AOP 교육을 통한 실천딜레마 대처와 장애 

AOP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가들에게 다음 같은 교육적인 자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양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돕는 사회복지실천가들

에게 AOP가 지향하는 가치 즉 사회정의와 인권 그리고 평등은 외면할 수 없는 친화성을 갖고 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실천가는 차별과 억압을 해체하지 않을 수 없다. AOP는 실천

가들에게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수준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수준에 강조를 둔다. 상담

이 아닌 ’사회‘ 수준에 역점을 둔 사회복지실천가들에서 실천의 방향을 확장하는 지적인 계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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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다(Kam, 2012). 또한 AOP의 평등한 가치는 사회복지실천가는 전문가이고 클라이언트는 

비전문가로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상하관계를 반대한다. 두 사람의 관계

를 평등한 관계인 동시에 ‘따로’가 아닌 ‘함께’ 실천하는 ‘집합적 전문성’(collective profession)으로 

설정한다. 전문가로서의 실천가는 외국인근로자에 견주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 등

을 비교할 때 우위적인 위치에서 온정주의적 실천의 위험을 경계할 수 있는 윤리적 자원을 AOP가 

내재하고 있다.

둘째, AOP는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차별과 억압을 유발하는 근원을 진단할 수 있는 지적인 자원

이 있다. AOP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권력의 차이로 인식하고 평등한 관계로 

변혁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은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제로섬 

권력 관계로 전제하지만 AOP는 무권력자도 권력(the power of powerless)을 행사하며 권력자처럼 

권력을 소유한다는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 약자가 비판역량, 연대역량, 평등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AOP의 권력관은 중첩적으로 차별받는 외국인근로

자와 관계 맺는 이해관계집단들, 예컨대 내국인, 사용주, 기관, 실천가 등의 권력관계를 분석할 수 있

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가는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할 주요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AOP의 역량강화는 외국인근로자

는 물론이고 실천가들이 직면하는 무력성에 대처하는 ‘동력’(motivational resources)이 될 수 있다.

셋째, AOP는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클라이언트가 겪는 다중적인 차별과 억압형태를 총체적으

로 사정하고 개입할 틀(framework)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차별과 억압의 문제는 개

인의 내적인 심리적 수준인 자존감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제도적인 수준과 세계화의 

거시적인 수준과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인의 배타적 순혈통주의의 지속, 중소기업단체의 이익 옹호

의 관철, 국가의 기본권 인정과 제한의 이중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고용허가 정책수립은 국내의 사회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경제 현실과 국제적인 차원의 세계화와 무관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더욱이 외

국인근로자가 바라본 한국인들의 동남아시아 국가의 출신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노동관의 편

견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이 대처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넷째, AOP 실천가는 클라이언트가 상이한 제도와 문화에 의해서 억압되지 않도록 다양성과 차이

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 위험성을 경계하는 담론이 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클라이언트의 인

종과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실천가가 설정한 가치기준에 동일함에 동조하는 조건에서 차이

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즉 ‘동화적 인정(assimilated recognition)을 하거나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클라이언트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정하는 “분파주의”(divisionism)도 있다(Webb, 2009).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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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주류문화에 동화의 대상 즉 주류집단 혹은 지배집단의 문화에 강제로 편입시킬 위험이 있고 

후자는 클라이언트 집단의 문화를 주변부 문화를 다양하게 범람케 하여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소

비를 조장하고 그들의 노동을 상품화하는 인종상품화 즉 "인종시장화"(ethnic marketing)하는 위험

이 있다(Ghorashi and Ponzoni, 2014). AOP가 사회정의와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사회실천가에게는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적 감수성’이 요구된다(Parrot, 2009). 그 감수성은 실천가의 국가문화와 외국인근로자의 

문화 간의 전통과 가치와 정보를 인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대화’(cultural dialogue)의 능

력을 뜻한다(Fenàndez-Borrero et al., 2014). 실천가의 문화와 클라이언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

면서 사회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의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적 대화와 감수성”

을 증대시켜야 한다. 한국의 다문화실천가들은 한국문화의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적 사고의 전통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소수자인 외국인근로자의 문화를 배척하고 왜곡할 위험

성이 있고, 다문화클라이언트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길 부정하는 마음의 굳어짐이 존재한다고 

진단한다(신성자, 2013). 그리고 외국인이주자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문화적 무능과 문화적 문맹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김연희, 2007:135). 이러한 조

건에서 한국의 다문화실천가들은 제도와 정책 변화와 문화의 차이성의 원칙을 표방하는 AOP에 기

반하여 자국문화와 외국인근로자의 문화를 상호인정하면서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여 사회정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구성적인 주변인”(constructive marginality)으로서의 역할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arrott, 2009). 

다섯째, AOP의 비판적 반성은 전문가적 실천가로서 억압적 지배관계를 변화시키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인식론적인 도구이다. 실천가들은 AOP의 “비판적 성찰순환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면

하는 실천의 장애와 복잡성, 모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 극복, 가치실현과 연관된 새로운 실

천방법을 통한 실천가의 정체성 설정, 불의에 도전하려는 의지, 개인의 의식과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주제적 능력을 증대하는 변혁적 실천의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Morely and Macfarelane, 2014). 

비판적 반성과 성찰적 활동에 관한 경험적 조사는 실효성을 입증하였고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최옥채 외, 2014; Hicson, 2011). 한국의 다문화실천가들이 배타적 순혈주의적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자민족중심적 사고와 문화적 역량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실천가는 자신의 문화와 클라이언트의 문화를 인정하고 통합해야 하는 문화적 감수성의 역량 개발

과 실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AOP의 비판적 성찰순환성의 모델에 근거

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기반”(continuing and lifelong education)을 복지체제에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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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sa and Almeida, 2016). 

여섯째, AOP는 정치적 중립을 반대하고 정치적 입장을 견지한다. AOP 실천가들은 억압적 구조

를 무관하거나 외면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억압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실천 즉 “해방적인 

정치 혹은 변혁적인 정치의 실천”을 요구한다. 실천가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

하는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문화적 역량강화에 기반을 둔 ‘인정의 정치’는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인정을 넘어 고용허가제가 갖는 문제점과 이 제도의 변화를 위한 정치적 활동인 ‘옹

호의 정치’와 임금 차별을 최소화를 위한 ‘재분배의 정치’적 활동이 요구된다. 이 같은 정치적 실천은 

AOP의 3R(인정;recognition, 대변;representation, 재분배;redistribution)의 정치시각에서 도움을 받

을 수 있을 것이다(Dominelli, 2010b). 

Ⅵ. 결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연구는 정책에 집중되었고, 그들을 상대로 한 사회복지실천연구는 

외국인근로자가 변방에 존재하는 것처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천 연구도 외국인근로자의 특

수한 현실에 기반을 한 사회복지실천에 초점을 둔 연구이기보다는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여 북한 

이탈주민과 결혼 이주자 등을 포괄하는 다문화실천가의 실천 방향에 연구를 집중했다(신성자, 

2013). 정부는 화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이주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예컨대 여성결혼이민자는 정부 정책의 포섭의 대상이지만, 외국인노동자는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면 외국인노동자를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이는 

실천가는 여타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복지실천가와 차별화된 사회복지실천론이 필요하다. 다른 국

가의 사회복지실천연구자들은(Calvo et al., 2014; Jösson, 2014) 합법 혹은 불법외국인근로자를 상대

로 AOP이론을 진화시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AOP이론과 원칙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

을 실정이다. 

한국사회복지(학)계가 AOP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킨다면, AOP는 한국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천하고자 원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가치와 지식을 제

공할 이론적인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AOP의 한국사회복지계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험조사를 시행하기 이

전의 예비적 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도 한 가지 문헌에 의거하기보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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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 있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활용했더라면 연구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AOP의 사회

복지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방법과 기술에 관한 논의는 연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AOP는 외국인근로자의 차별구조를 변화시키고 인권개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증대하는 사회복지실천론이다. 한국사회복지학계와 실천가들이 사회복지헌장에서 밝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는 가

치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AOP의 원칙과 이론을 천착할 필요가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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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pplicability of Anti-Oppressive Practice 

to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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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ti-oppressive practice (AOP) is a form of social work practice that has developed in the UK. 

In South Korea, Anti-oppressive social work has not been widely studied / explored unlike in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ts main principles,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have become 

commonplace. AOP includes transformational practice because its orientation emphasizes so-

cial change through celebrating diverse identities and rejecting hierarchies of oppression and 

prestige. Recently,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on social work with foreign workers has re-

sulted in an increased understanding of its population and its needs. It need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for foreign workers necessary to inform effective models of service deliv-

ery, reflecting cultural competence, and changing oppressive social structure. In this paper, 

we will introduce the main principles of AOP, analyse written texts reflected by foreign work-

ers and social work practitioners' opinion,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on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of applicability to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Key words: anti-oppressive practice, social work practice for foreign workers, cultural 

competenc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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